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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평가목적

최근 층간 소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교부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2003년 4월 22

일)함에 따라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였다. 측정 현장은 부산광

역시 범내골역 이즈팰리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4-2번지 외3필지(4필지) 일원

에 위치하고 있다. 측정은 각 Type별로 총 5개 세대 거실에서 실시하였다. 거실은 입주 

직전의 상태로서 바닥, 천장 및 벽체 등이 마감된 상태였다. 측정방법은 현장에서 바닥충

격음레벨을 측정한 후 이를 관련 법규의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2장 바닥충격음 관련기준 사례

2.1 국내

바닥충격음에 대한 국내의 기준으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바닥충격음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003년 4월에 구체적인 성능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국내 기준과 대한주택공사

에서 설계목표치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기준(2003년 4월 공포, 공포 1년 후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바닥충격음의 성능기준이 아래와 같

이 제시되었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

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

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규정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중량충격음의 경우 2005년 7

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평가방법은 KS 2810-1 및 2에 의해 옥타브밴드 중

심주파수 중 5개 주파수(63Hz, 125Hz, 500Hz, 1kHz, 2kHz)에 대해 평가하며, 중량 및 경

량충격음에 대해 단일지수(역 A특성곡선 바닥충격음 레벨)로 평가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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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주택공사

1980년대 말부터 공동주택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거주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준안을 마련1)하여 

자체 설계목표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들의 바닥충격음 차단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준안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내 바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바닥충격음에 대한 거

주자의 주관적반응 설문조사, 음향심리적인 측면에서 청감실험 등을 토대로 제시한 기준

의 수준2)은 <표 2.1>과 같다.

<표 2.1>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기준안 (대한주택공사)

구 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최저 기준(안)
역A특성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L' nT,AW)
= 58 dB(L-63수준)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L i, Fmax,AW)

= 50 dB(L-55수준)

생활감과의 대응
위층 세대의 구성원 및 생활양식 등에 따라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차음

성능상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임.

적용 대상실 공동주택 상하층간 경계바닥 (거실 또는 침실)

외국기준과의 비교
HUD(미국) :

⇒ GradeⅡ(표준치) 수준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일본) :

⇒ Rank4 수준 (차음성능 우수)

2.2 일본 

일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으로서, 일본건축학회에서 제시한 “建築物の遮斷

性能基準と設計指針”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1969년에 초판이 출판되어진 이래 18년만인 

1997년에 제2판이 새로이 출판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조 집합주택의 차음성능 기

준 및 설계지침 추가, 적용등급 및 적용등급의 의미 개선, 차음등급과 생활실감의 대응의 

표현을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차음등급과 생활실감과의 대응에 있어 표현을 “들린다 - 들리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종래 “거슬린다” 등의 감각적인 표현은 성능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은 거주자의 성격이나 연령, 개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성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들린다 - 들리지 않는다”의 

표현은 정상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판단할 수 있고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적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용등급의 의미도 “좋다”,

“일반적이다” 등과 같이 기존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표현으로 개정되었다.

1)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Ⅰ”, 1990.12

2)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설정 연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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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레벨에 관한 기준 주파수특성 곡선과 그 등급을 표기하면 [그림 2.1]과 같다.

또한 집합주택에 대한 개정된 일본건축학회의 적용등급과 적용등급의 의미는 <표 2.2>,

<표 2.3>과 같다.

[그림 2.1] 바닥충격음레벨에 관한 기준 주파수특성 곡선 (일본)

<표 2.2> 집합주택에서의 적용등급 (일본건축학회)

구   분
적 용 등 급

특급 1급 2급 3급

경계바닥의 경량바닥충격음 
차음등급

LL-40 LL-45 LL-55 LL-60

경계바닥의 중량바닥충격음 
차음등급

LH-45 LH-50 LH-55
LH-60,

LH-65*

* 목조,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집합주택에 적용 (1997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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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적용등급의 의미 (일본건축학회)

적용등급 차음성능의 수준 성능수준의 설명

특 급 차음성능상 특히 우수 특별히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의 성능 수준

1 급 차음성능상 우수 일본건축학회가 권장하는 좋은 성능수준

2 급 차음성능상 표준 일반적인 성능수준

3 급 차음성능상 다소 열악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되는 성능수준

또한 <표 2.4>와 <표 2.5>는 일본 건축학회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차음등급 결정시 기

초자료로 이용하였던 차음등급과 생활감과의 대응 예 및 공동주택의 경계바닥을 대상으

로 한 경우의 평가척도와 사회적 반응의 대응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 2.4> 차음등급과 생활감                            (일본건축학회)

차음
등급

바닥충격음

뛰는 행위, 발걸음 소리 등 물건의 떨어지는 소리 기타의 예

L-35 조용할 때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다소 뛰며 다녀도 된다

L-40 멀리서 들리는 느낌 거의 들리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L-45
들릴지언정 거슬리지 
않는다 샌들소리는 들린다 약간 알 수 있다

L-50 거의 거슬리지 않는다 칼소리는 들린다 약간 주의하면서 생활한다

L-55 약간 마음이 쓰인다 슬리퍼 소리도 들린다 주의하면 문제없다

L-60 약간 거슬린다 수저를 떨어뜨려도 들린다 상호간에 견딜 수 있는
정도

L-65 잘 들려 거슬린다 동전이 떨어져도 들린다 어린이가 있으면 
꾸짖게 된다

L-70 매우 잘 들려 거슬린다 1원짜리 동전일지라도
들린다 어른들도 마음을 쓰게 된다

L-75 매우 귀찮다 1원짜리 동전일지라도 
들린다 주의하여도 시비가 온다

비고 저음역의 음
타이어 값

고음역의 음
태핑머신의 값

타이어, 태핑머신
모두 합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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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바닥충격음 평가척도와 사회적반응의 대응 예 (일본건축학회)

바닥 충격음

차음등급
사용자, 보관관리자, 성능평가자

계획.설계자

성능수준설정자

시공.감리자

성능실현자
중량 경량 문제의식 없음 문제의식 존재

L-

35～40
L-30

옆집을 의식 않고 

쾌적한 생활 가능

말썽을 일으키려 해
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전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쳐도 괜찮음

기술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므로 주의요

L-

40～45
L-35

옆집을 의식하는 일
도 아주 가끔 있지만 
쾌적한 생활 가능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클레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스테레오 광이나 어린
이가 난폭한 집의 사
람들에게 권할 수 있
다

시공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

가 필요

L-

45～50
L-40

가끔 옆집을 의식하
는 일도 있지만 쾌적
한 생활 가능

신경질적인 사람이 
투덜거려도 문제되지 
않음

고성능으로써 세일즈 
포인트가 된다

말썽이 나면 시공상 

결함이라고 생각함

L-50 L-45

특히 신경 쓰지 않아
도 
쾌적한 생활 가능

단체중에 말썽을 일
으킬 사람이 있을 정
도로 집단행동은 일

어나지 않음

보통 생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시공하기 쉽고 문제도 
적다

L-55 L-50
서로 신경쓰면 지장

없는 생활 가능

주민회의에서 화제로 
되고 말썽이 나기 시
작

코스트면의 제약이 심
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단

조금이라도 시공상의 
결함이 있으면 말썽이 
생김

L-60 L-55
서로 참고 생활규칙
을 지킨다

조금이라도 나쁜점이 
있으면 결함맨션이라
는 불평이 많음

합법적이라도 안전할
까 우려가 된다. 계획

하지 않는 쪽이 무난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하자우려가 있
음

L-65 L-60
편리성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는 한도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함맨션이라

는 불평이 야기됨

경계바닥의 기준위반

계획불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대로 시공하지 말것

L-70 L-65

집합주택으로서 생활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
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L-75 L-70

아무래도 독립된 가
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L-80 L-75
단독주택이라 해도 
너무 나쁘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L-85 L-8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비   고
피해자 의식이 
특히 강한 보통사람

지역주민운동이 일어
나는 경우

주택공단, 공사,

시공회사 등

시공, 청부업자,

현장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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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제정하여 2001. 4월부터 시

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주택성능표시제도, ②분쟁처리체제의 정비, ③하자담

당책임의 특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제정 배경은 <표 2.6>과 같다. 또한 주

택품질확보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대책등급의 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6>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의 제정 배경

사회적 배경
하자주택의 사회문제화,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주택성능에 관한 관심고조
에 의해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나 과제의 지적

주택취득자의 

입장

① 계약서에의 주택하자기간(1~2년)이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무상보수 
요구 필요

② 주택성능을 표시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상호비교가 곤란하고 
신뢰성이 저하

③ 주택에 관한 분쟁시 전문적인 처리기관이 없어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

주택공급자의 

입장

① 주택성능을 표시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성능으로 경쟁하는데 있어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정확한 이해를 얻도록 하기가 
어려움

② 주택성능에 관한 claim 대응 등에 많은 노력이 요구

<표 2.7> 바닥충격음 대책등급                       (주택성능표시제도)

성능등급(rank) 5 4 3 2 1

성능
수준

중 량 LH-50 LH-55 LH-60 LH-65 rank2 미만

경 량 L L-45 LL-50 LL-55 L L-60 rank2 미만

차음성능 수준 특히 우수 우수 기본 약간 낮음 그 외

주) L L , LH : 경량 및 중량충격음의 성능을 나타내는 평가기준곡선 (JIS A 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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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 국

미국에서 바닥충격음 평가방법으로 ISO에서 제안하고 있는 IIC(Impact Insulation

Class)곡선을 사용하는 데, IIC값은 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 에 의한 1/3 옥타브밴

드의 현장 측정치에 IIC기준곡선을 겹쳤을 때 500Hz와 교차하는 값으로 구한다.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 의해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충격음의 기준 곡

선은 [그림 2.2]와 같고, 그림에서 등급 1은 야간 집 밖에서 40dB(A) 이하(농촌 또는 고급

주택지역), 등급2는 40～45dB(A)(교외 일반주택지역), 등급3은 45dB(A) 이상(도시지역 일

반의 최저)의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30

35

40

45

50

55

60

65

70

125 250 500 1000 2000
주파수 (Hz)

바
닥
충
격
음
레
벨

 (d
B)

IIC-55(Grade 1)

IIC-52(Grade 2)

IIC-48(Grade 3)

[그림 2.2] 바닥충격음에 대한 IIC 곡선(FHA)

HUD(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공동주택의 바

닥에 규정하고 있는 차음성능의 권장치는 <표 2.8>과 같다. 이 기준은 지리적 위치, 경제

적 조건, 바닥 구조의 기능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등급 1은 야간에 외부 소음

이 35～40dB(A)이거나 혹은 위치에 관계없이 8층 이상인 고층 공동주택에서 고급 건물인 

경우에 적용되며, 등급 2는 표준치로서 외부소음레벨이 보통인 경우, 등급 3은 최저치로

서 시끄러운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U.S Code (Part 51: Environmental criteria and standard)에서는 실내소음 목표치

(interior noise policy)로서 주야간 평균소음레벨( L DN) 45dB (A)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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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동주택 경계바닥의 IIC 차음기준 (HUD)

인접세대 간
실용도

바닥충격음 (IIC)
인접세대 간

실용도
바닥충격음 (IIC)

A(상층) B(하층)
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A(상층) B(하층)

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침  실

침  실

55 52 48 침  실

부  엌

52 50 46

거  실 60 57 53 거  실 55 52 48

부  엌 65 62 58 부  엌 55 52 48

가족실 65 62 58 욕  실 55 52 48

복  도 65 62 58 가족실 60 58 54

복  도 55 52 48

침  실

거  실

55 52 48 침  실

가족실

50 48 46

거  실 55 52 48 거  실 52 50 48

부  엌 60 57 53 부  엌 55 52 50

가족실 62 60 56 욕  실 욕  실 52 50 48

복  도 60 57 53 복  도 복  도 50 48 46

주) GradeⅠ:야간에 외부소음이 35～40dB(A) 또는 고층공동주택에서 8층 이상이고 고급건물

. GradeⅡ:표준치로서 외부소음레벨이 보통인 경우(40～45dB(A))

. GradeⅢ:최저치로서 시끄러운 지역(45dB(A))에 적용.

2.4 ISO (국제표준화기구)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기준은 ISO 717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건축물의 차음

성능을 적절히 평가하고 음향적인 요구에 대한 법규를 간단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그림 2.3]과 같으며, 영국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차

음성능의 평가 방법은 미국의 IIC 곡선에 의한 평가 방법과 동일하며, 소음의 시간에 따

른 변화가 크지 않는 정상소음의 시간변화가 큰 경우에는 소음계를 사용하여 단순 dB(A)

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음의 시간 변화가 큰 경우에는 등가소음도(Leq)를 사용하도록 하

고 있다. ISO에서는 충격음 지수가 60인 경우를 최소 차음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

물의 종류별, 부위별 바닥판의 평가를 위한 차음성능 기준은 규명하지 않았다. 충격음 지

수는 차음성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I i = 60dB - Mi

단, I i : 충격음지수, Mi : 충격음 방지를 위한 지수

충격음 방지를 위한 여유치 Mi 는 여러 가지 시공법의 구조체에 대한 현장 성능을 나타

내거나 권장치를 작성할 때 사용되며,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편차의 합을 측정개수로 나눈 

값이 2dB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대편차는 8dB를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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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바닥충격음의 기준곡선(ISO)

2.5 독 일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실내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법 (제906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

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 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 부과

- 공해방지법 (제11조, 14조)

.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

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

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

한편 DIN 4109에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 곡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치를 적용

할 때는 그 곡선을 평행이동한 양을 바닥충격음 판정량(TSM)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기

준에는 충격음 지수는 없으나, 판정량인 여유치로서 차음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ISO와는 

달리 여유치를 구할 때 8dB의 최대편차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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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쪽의 편차가 평균 2dB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100Hz와 3200Hz의 

편차는 각 값의 1/2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물의 종류에 따른 바닥의 최소한의 

요구값과 권장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림 2.4]는 기준곡선이며, <표 2.9>는 공동주택의 바닥판 차음성능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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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음압레벨 곡선(DIN)

<표 2.9> 바닥판의 차음성능 기준  (DIN, 아파트)

건물구성요소

최소요구치
TSM in dB

권장치 
TSM in dB

건물완성 후 
즉시 측정

2년 후 측정
건물완성 후 
즉시 측정

2년 후 측정

아파트 천장과 작업실 
사이의 천장

3 0 ≥ 13 ≥ 10

테라스아래 천장 3 0 ≥ 13 ≥ 10

사용될 수 있는 지붕공간  
밑의 천장 (예:다락)

3 0 ≥ 13 ≥ 10

주1) TSM : 바닥충격음에 대한 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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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 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9년에 환경소음 가이드 라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으며, 등가소음 뿐만 아니라 피크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기준 설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2.10> WHO의 환경소음 가이드라인

특정환경 건강영향 LAeq(dB) 시간대 LAmax fast(dB)

주거, 실내
회화방해 및 보통의 annoyance,

낮 또는 저녁시간대
35 16 -

침실 수면방해, 야간 30 8 45

한편 호주의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에는 <표 2.11>과 같이 주거 

공간내의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등가소음레벨 기준으로서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닥 충격음 기준(피크값으로 측정 및 평가)과는 다소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단, 호주의 환경보호법에서도 건물별, 시간대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 2.12>와 같이 설비장비류의 작동

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주거공간(residential area)에서의 소음기준

시간대 일반건물 공동주택 비 고

주 간 45dB(A) 40dB(A)
07:00 ~ 22: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08:00 ~ 22:00)

야 간 35dB(A) 30dB(A)
22:00 ~ 0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22:00 ~ 08:00)

<표 2.12> 소음 규제항목 및 적용시간 (Regulations: residential noise)

Group 금지항목 적용시간

3
설비기기류의 작동
(에어컨, 펌프류, 진공청소기 등)

월~금 : 22:00~07:00

주말/공휴일 : 22:00~09:00

4
악기연주, 음을 발생시키는 장비  
(라디오, 스테레오 등)

월~목: 22:00~07:00, 금: 23:00~07:00

토/공휴일: 23:00~09:00,

일: 22: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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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3.1 측정 방법

국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1978년 한국산업규격(KS F 2810)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격은 표준충격원으로서 국제규격(ISO 140-7)을 바탕으로 한 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만을 규정하였다. 경량충격원은 하이힐 소리나 물건 낙하시 가볍고 딱딱한 충격

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충격원으로 초당 10회 타격하기 때문에 정상음에 가까울 정도의 

짧은 주기를 갖는 충격원이다. 그 후 1981년에 실내에서 어린이의 뜀과 같은 비교적 무겁

고 저주파수 성분이 탁월한 음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충격원으로서 중량충격원을 

추가로 도입하는 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6년에는 SI 단위계로 통일하기 위해 

부분적인 한국산업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산업규격은 건축물의 차음성능

을 개선하고 공법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표준충격원이 이원화되어 있고 측

정주파수대역이나 수음실 공간에서의 충격음레벨 산정방법 등에 있어 국제규격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료의 상호비교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어 왔다.

최근 ISO 규격의 활발한 제 개정과 유럽에서의 표준화작업, 일본의 JIS개정 및 제정의 

움직임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국내규격도 국제규격과의 정합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에 대한 기존의 한국산업규격은 ISO 규격

에 내용과 형식을 모두 일치시킨 개정이 이루어졌다(2001.6.19). 그러나 경량충격원 만을 

규정하는 ISO 규격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요 불만요인의 하나인 중

량충격음을 효율적으로 측정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동안 하나의 규격안에서 

규정되어 왔던 표준 경량충격원 및 중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을 분할하여 제1부(KS F

2810-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1부: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와 제

2부(KS F 281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2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

법“)로 규정하였다. KS F 2810-1은 ISO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핑머신을 표준충격원으

로 하고, 그 사양을 ISO 규격에 부합시킨 형태로 부속서1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KS F

2810-2는 표준중량충격원의 사양을 부속서1에 규정하고, 또한 그 충격력 특성을 갖는 충

격원의 구체적인 예를 부속서2에, 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교정하는 방법 및 장치의 예를 

부속서3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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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에서의 측정방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3.1> 및 <표 3.2>와 같

다.

<표 3.1> KS F 2810-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1부: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방법“)

항 목 내  용

적용범위
표준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건축물의 바닥충격

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정 의

실내평균음압레벨 L : 수음실의 공간적 시간적 평균음압레벨을 제곱하고 

이를 기준음압의 제곱으로 나누어 상용로그 값을 취한 후 10배한 값 (dB)

바닥충격음레벨 L i : 측정대상 바닥을 표준경량충격원으로 가진하여 수음

실에서 측정한 실내평균음압레벨 (dB)

(비고: 소음계의 주파수 보정특성 A를 통해 측정된 레벨을 A특성바닥충격

음레벨 L iA 이라 한다.)

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L' n=L i+10 log (A/A 0), A : 수음실의 등가흡음면

적, A 0=10㎡

표준화바닥충격음레벨 L' nT=L i-10log (T/T 0), T: 수음실의 잔향시간,

T 0=0.5초

측정장치

표준경량충격원 : 부속서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소음계 : 보통소음계(KS C 1502) 또는 정밀소음계(KS C 1505)를 이용한다.

주파수분석기 : 옥타브 또는 1/3 옥타브밴드 분석기 (KS A 5113)

측정방법

측정은 옥타브밴드 또는 1/3옥타브밴드마다 실시한다.

바닥충격음의 발생 : 측정대상 바닥 위에 표준경량충격원을 설치하고 충격

음을 발생시킨다. 충격원의 설치위치는 실의 주변벽으로부터 50㎝이상 떨

어진 바닥평면내로 중앙점 부근의 1점을 포함하여 균등하게 분포하는 4점

이상으로 한다. 보와 리브를 갖는 이방성 바닥구조의 경우에는 각 헤머를 

연결하는 선이 보와 리브의 방향에 대하여 45。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발생음의 레벨이 안정하게 된 이후에 측정을 하도록 한다.

비고 : 표준경량충격원의 타격에 의해 바닥 표면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경

우에는 바닥충격음레벨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얇은 종이 등을 붙

이고 측정하여도 좋다.

실내평균음압레벨의 측정 :

a) 고정마이크로폰법 : 수음실 내에서 천장, 주위벽, 바닥면 등으로부터 

0.5m이상 떨어진 공간 내에, 서로 0.7m이상 떨어진 4점의 측정점을 공간적

으로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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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b) 이동마이크로폰법 : 0.7m이상의 회전반경을 갖는 마이크로폰 이동장치

를 사용하여 수음실 내의 천장, 주위 벽, 바닥면 등으로부터 0.5m이상 떨

어진 공간내에서 마이크로폰을 연속적으로 회전시킨다. 그 회전면은 바닥

면에 대하여 경사지고 또한 각 벽면에 대하여 10°이상의 각도가 되도록 

한다. 회전주기는 15초이상으로 한다.

평균화 시간 :

a) 고정마이크로폰법에 의한 경우 : 각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에 있어서 음

압레벨의 평균화 시간은 측정주파수대역에 있어서 옥타브 밴드 측정의 경

우에는 중심주파수가 250Hz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3초이상, 500Hz 이

상의 대역에서는 2초이상, 1/3옥타브 밴드측정의 경우에는 중심주파수 

4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6초이상, 500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는 4초 이상으로 하고, 그 사이의 등가음압레벨을 측정한다. 또한 A특성음

압레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평균화시간은 6초이상으로 등가소음레벨을 

측정한다.

b) 이동마이크로폰법에 의한 경우 : 평균화 시간은 마이크로폰 이동장치의 

주기 이상으로서 30초 이상으로 하고, 회전주기의 정수 배로 한다.

측정주파수범위 : ( )내는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파수범위

옥타브밴드 측정(Hz) : (63), 125, 250, 500, 1000, 2000, (4000)

1/3옥타브밴드 측정(Hz) :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150, (4000, 5000)

잔향시간의 측정 :

a) 수음실내 1점에 음원스피커를 설치하고 실내에 균등한 분포가 되도록 

3점 이상의 측정점을 설치한다. 전체 측정점은 음원 스피커, 벽 등의 실 

경계면으로부터 1.0m이상 이격한다.

b) ISO 33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타브밴드 또는 1/3 옥타브밴드마다 잔

향감쇠곡선을 구한다. 주파수별 측정횟수는 노이즈 단속법에 의한 경우에

는 각 측정점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한다.

c) 측정된 잔향감쇠곡선의 기울기로부터 잔향시간을 읽는다. (잔향감쇠곡

선의 초기레벨에 대하여 -5dB부터 적어도 -25dB까지의 감쇠에 최소 2승법

에 의한 직선회귀 등의 수법을 적용하여 잔향시간을 구한다.)

수음실의 등가흡음력 산출 : 잔향시간 평균치로부터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

다. A=0.16V/T, A :등가흡음력(㎡), V: 수음실의 용적(㎥), T: 수음실의 

잔향시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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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배경소음 영향의 보정 : 표준경량충격원을 작동할 때와 정지할 때의 음압

레벨 차이가 6dB 이상인 경우에는 배경소음의 영향을 배제한 음압레벨을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L=10 log (10
L sb/10-10

L b/10), L: 보정된 바닥충격음레벨(dB), L sb: 배    

경소음이 포함된 바닥충격음레벨(dB), L b; 배경소음레벨(dB)

만약 그 차이가 6dB 미만이면 보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음압레벨의 측정

결과를 참고치로 기록한다.

측정결과의 표시

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L' n ) 및 표준화바닥충격음레벨( L' nT)로 표시하며,

이 값은 주파수대역별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구하여 표 또는 그림형태

로 나타낸다. 측정을 반복할 경우 모든 측정결과는 주파수대역별로 산술평

균하여 나타낸다.

L=10 log ( 1
n ∑

n

j= 1
10

L j/10), L j: j번째 측정점 음압레벨, n: 측정점 수

L' n와 L' nT값을 1/3옥타브밴드에서 옥타브밴드 값으로 변환하고  자 하면 

다음식을 이용한다.

L' n, oct= 10 log ( ∑
3

j= 1
10

L' n, 1/3oct,j/10)

L' nT, oct= 10 log ( ∑
3

j= 1
10

L' nT, 1/3oct, j/10)

부속서1

(규정)

이 규격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데에 사용하는 표준경량

충격원(tapping machine)의 사양에 대해서 규정

(상세한 사항은 생략)

<표 3.2> KS F 281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2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

항 목 내  용

적용범위
표준중량충격원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방

법에 대해서 규정

정 의

최대음압레벨 LFmax : 소음계의 시간보정 특성 F를 이용하여 측정한 음압

레벨의 최대값 (dB)

(비고: 소음계의 주파수 보정특성 A를 통해 측정된 최대음압레벨을 최대A

특성음압레벨 LA,Fmax 이라 한다.)

바닥충격음레벨 L i,Fmax : 측정대상 바닥을 표준중량충격원으로 가진하여 

수음실에서 측정한 최대음압레벨의 에너지평균값  (dB)

(비고: 소음계의 주파수 보정특성 A를 통해 측정된 바닥충격음레벨을 A특

성 바닥충격음레벨 L iA,Fmax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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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치

표준중량충격원 : 부속서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이용한다.

최대음압레벨의 측정 : 보통소음계(KS C 1502) 또는 정밀 소음계(KS C

1505)를 사용한다.

주파수분석기 : 옥타브 또는 1/3 옥타브밴드 분석기 (KS A 5113)

측정방법

측정은 옥타브밴드 또는 1/3옥타브밴드마다 실시한다.

바닥충격음의 발생 : 측정대상 바닥 위에 표준중량충격원을 이용해서 충

격음을 발생시킨다. 표준충격원의 충격 위치는 실의 주변 벽으로부터 

0.5m이상 떨어진 바닥 평면 내로 중앙점 부근 1점을 포함해서 평균적으

로 분포하는 3~5점으로 한다.

마이크로폰의 설치방법 : 수음실 내에서 천장, 주위벽, 바닥면 등으로부터 

0.5m이상 떨어진 공간 내에, 서로 0.7m이상 떨어진 4점 이상의 측정점을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측정주파수범위 : ( )내는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파수범위

옥타브밴드 측정(Hz) : (31.5), 63, 125, 250, 500

1/3옥타브밴드 측정(Hz) : (25, 31.5,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최대음압레벨 측정 : 각 가진점마다 모든 측정점에서 소음계의 시간보정

특성 F를 이용해서 각 측정 주파수대역의 최대음압레벨을 측정한다.

배경소음 영향의 보정 : KS F 2810-1의 경우와 같다.

바닥충격음레벨 

산출

각 측정주파수대역에 있어서 가진점마다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된 최대음

압레벨의 에너지 평균치( LFmax,k)를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LFmax,k=10 log ( 1
m ∑

m

j= 1
10

L Fmax, j/10),
L Fmax, j: j번째 측정점에서의 최대음압레벨측정값(dB), m: 측정점 수

위의 식에서 구한 가진점 마다의 실내평균음압레벨을 산술평균

하여 각 주파수대역에 있어서의 바닥충격음레벨( L i,Fmax)로 한다.

측정결과의 표시

표 또는 그림형태로 나타낸다.

1/3옥타브밴드의 측정에 의한 결과로부터 옥타브밴드마다의 값을 계산할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한다.

L i,Fmax, 1/1= 10 log ( ∑
3

j= 1
10

L i,Fmax, 1/3,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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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규정)

적용범위 : 표준중량충격원의 시방에 대해서 규정

모양 : 표준중량충격원이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곡률반경 (90~250)㎜의 볼

록곡면으로 하고 바닥면에의 접촉면적은 250㎠이하로 한다.

충격력 특성 : 충격시간 (20±2)ms로 단봉형의 충격파형을 갖고 그림과 같

은 충격력 에너지 스펙트럼 특성(옥타브밴드 충격력 폭로레벨)을 갖는 것

으로 한다.

부속서1 그림1 표준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폭로레벨 주파수특성

부속서2

(참고)

일반사항: 부속서 1에서 규정하는 충격력 특성을 갖는 표준중량충격원의 

보기를 나타낸다.

충격원의 보기: 다음 특성을 갖는 타이어를 높이 0.85m로부터 자유낙하시

킴으로써 충격력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

a) 공기압 : (2.4±0.2)×105 Pa, b) 충격원의 유효질량 : (7.3±0.2)㎏

c) 반발계수 : (0.8±0.1)

그림은 타이어 충격원의 0.85m 낙하높이에서의 충격력 파형을 나타낸 것

이다.

부속서2 그림1 타이어 충격원의 충격력 파형 

부속서3

(참고)

부속서 1에서 규정하는 표준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교정하기 위한 

측정시스템 및 방법을 나타낸다. (상세한 사항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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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 방법

3.2.1 한국산업규격(안)

본 평가에서 사용한 역A특성 평가방법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표 3.3>과 같으며, 중량

충격음의 경우 <표 3.4>와 같다.

<표 3.3>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제1부:

표준경량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규격(안)

부속서 1 (규정) 건축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역 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

항 목 내  용

적용범위
본 부속서는 표준경량충격원에 대한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약 A특성곡선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정 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수치 평가량 : 본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

가한 값 (dB).

비고 : 단일수치 평가량의 용어 및 기호는 측정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속서1의 표

1에 따른다. 본 부속서에 따른 평가방법은 옥타브밴드 측정결과에 적용한다. 측정

결과가 1/3옥타브밴드인 경우에는 옥타브밴드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정 의

부속서1 표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수치 평가량 (옥타브밴드)

평가량 명칭과 기호 단일수치 평가량

규격 명칭 기호 명칭 기호

KS F 2810-1

바닥충격음레벨 L i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L i,AW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L' n

역A특성 가중규준화 바

닥충격음레벨
L' n,AW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L' nT
역A특성 가중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L' nT,AW

역 A특성곡선 : 본 부속서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에 이용되

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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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치

평가량 

구하는 

방법

KS F 2810-1에 의해 측정된 옥타브밴드 측정결과 또는 1/3 옥타브밴드 측정결과로

부터 계산한 옥타브밴드의 레벨을 규정된 기준치(표2)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기준치 : 측정치와의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부속서1의 표2에 나타낸다. 부속서1의 

그림1은 이것을 기준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부속서1 표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기준치

주파수[Hz] 63 125 250 500 1000 2000

기준치[dB] 83 73 66 60 57 56

56
57

73

66

83

50

60

70

80

90

63 125 250 500 1000 2000 4000

주파수[Hz]

기
준
치
[
d
B
]

부속서1 그림1 역 A특성 기준곡선

단일

수치

평가량 

구하는 

방법

비교의 방법 : 중심주파수 125~2000Hz의 옥타브대역 측정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해서 기준곡선을 상하로 1dB 간격으로 이동시켜, 5개의 옥타브밴드에 대해서 

측정값이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값의 총합이 10.0dB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곡선을 낮게 위치하는 곳까지 이동시킨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이동한 기

준곡선의 500Hz대역에 있어서의 값(dB)을 각각 L i,AW , L' n,AW , L' nT,AW (부속

서1 표1 참조)의 값으로 한다.

비고1 : 1/3옥타브밴드로 측정된 결과는 아래식을 이용하여 옥타브밴드의 값으로 

합성한다. 그리고 이 값을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의해 소수점 이하는 반올

림하여 상기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X 1/1= 10 log (10 X 1/3, 1/10+10
X 1/3, 2/10+10

X 1/3, 3/10)

여기서, X 1/1는 옥타브밴드의 값(dB), X 1/3,1, X 1/3,2, X 1/3,3는 해당 옥타브밴

드에 포함되는 3개의 1/3옥타브밴드의 값(dB)

비고2 : 측정치의 평가결과가 XY인 경우에는 L i,AW-XY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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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제2부: 표준중량충격원

에 대한 차단성능 규격(안)

본  체

항 목 내  용

적용범위

표준중량충격원을 이용해서 측정한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

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KS F 2810-2에 의한 1/3옥타브밴드 또는 옥타브밴드의 

측정결과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단일수치 평가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한다.

정 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수치 평가량 : 본 규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

가한 값 (dB)

비고 : 단일수치 평가량의 용어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본 규격에 따른 평가방

법은 옥타브밴드 측정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측정결과가 1/3옥타브밴드인 경우에

는 옥타브밴드의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역 A특성곡선 : 본 규격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에 이용되는 

곡선

표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수치 평가량 (옥타브밴드)

평가량 명칭과 기호 단일수치 평가량

규격 명칭 기호 명칭 기호

KS F 2810-2 바닥충격음레벨 L i,Fmax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L i,Fmax,AW



- 21 -

단일

수치

평가량 

구하는 

방법

KS F 2810-2에 의해 측정된 옥타브밴드 측정결과 또는 1/3 옥타브밴드 측정결과

로부터 계산한 옥타브밴드레벨을 규정된 기준치(표2)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기준치 : 측정치와의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표2에 나타낸다. 그림1은 이것을 기

준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기준치

주파수[Hz] 63 125 250 500 1000 2000

기준치[dB] 83 73 66 60 57 56

56
57

73

66

83

50

60

70

80

90

63 125 250 500 1000 2000 4000

주파수[Hz]

기
준
치
[
d
B
]

그림1 역A특성 기준곡선

단일

수치

평가량 

구하는 

방법

비교의 방법 : 중심주파수 63~500Hz의 옥타브대역 측정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

해서 기준곡선을 상하로 1dB 간격으로 이동시켜, 4개의 옥타브밴드에 대해서 측

정값이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값의 총합이 8.0dB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곡선을 낮게 위치하는 곳까지 이동시킨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이동한 기

준곡선의 500Hz대역에 있어서의 값(dB)을 각각 L i,Fmax,AW (표1 참조)의 값으로 

한다.

비고1 : 1/3옥타브밴드로 측정된 결과는 아래식을 이용하여 옥타브밴드의 값으로 

합성한다. 그리고 이 값을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의해 소수점 이하는 반올

림하여 상기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X 1/1= 10 log (10 X 1/3, 1/10+10
X 1/3, 2/10+10

X 1/3,3/10)

여기서, X 1/1는 옥타브밴드의 값(dB), X 1/3,1, X 1/3, 2, X 1/3,3는 해당 옥타브밴드에 

포함되는 3개의 1/3옥타브밴드의 값(dB)

비고2 : 측정치 평가결과가 XY인 경우 L i,Fmax,AW,H-XY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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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단일수치 평가량 산출 예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에 의한 평가 (중량충격음의 경우)

① KS F 2810-1에 의거 바닥충격음레벨 측정 ( L i, Fmax)

② 역A특성 기준곡선을 상하로 1dB 간격으로 이동하여,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주파수별 

바닥충격음레벨의 합이 8dB 이하가 되는 최대지점을 선정

③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산정 ( L i,Fmax,AW )

⇨ 역A특성 기준곡선 500Hz 주파수대역의 값

① ③ ④
주파수

[Hz]

측정치 

[dB]
기준곡선

기준곡선 

상회치 [dB]

63 79.0 74 5.0

125 65.7 64 1.7

250 57.0 57 0

500 38.8 51 기준곡선 상회치의 

합계 : 6.7 (〈8.0)

L i,Fmax,AW = 51

[그림 3.1] 역A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 평가 예



- 23 -

4장 바닥충격음 성능평가

4.1 측정 개요

바닥충격음레벨은 총 5개 세대 거실에서 측정하였다. 거실의 바닥구조는 [그림 4.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면도상의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는 [그림 4.2] ~ [그림 4.6]과 같

다.

측정세대 현황은 <표 4.1>과 같다.

[그림 4.1] 거실 바닥 구조 단면도 

<표 4.1> 측정세대 현황

No. type 측정세대

R1 A Type 1301/1201

R2 B Type 1302/1202

R3 C Type 1303/1203

R4 D Type 1305/1205

R5 E Type 13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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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 – A type

[그림 4.3]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 – 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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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 – C type

[그림 4.5]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 – 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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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충격원 및 수음점 위치 – 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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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4.2.1 측정 방법

바닥충격음 평가를 위해 2절에서 기술한 방법(KS F 2810-1 및 2)에 의해 측정하였다.

경량 충격음 성능 레벨의 경우는 현장에서 4회 이상 측정 평균한 아래 잔향시간을 사용

하여 흡음력을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A특성 규준화 레벨로 나타내었다.

<표 4.2> 각 측정장소의 평균 잔향시간

구 분

1/1 옥타브 밴드 주파수별 잔향시간(sec)

63 125 250 500 1k 2k 4k

A type 1.95 1.10 1.03 1.08 1.15 1.00 0.83

B type 1.93 1.38 1.03 1.40 1.73 1.15 1.00

C type 1.53 1.08 0.93 1.13 1.10 0.88 0.80

D type 1.93 1.15 1.08 1.05 1.10 0.90 1.15

E type 2.33 1.15 1.03 1.25 1.25 0.90 0.70

4.2.2 측정 결과 

R1(A type)의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나타났다. 이는 경량충격음에 대

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8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3등급(53 dB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나타났다. 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4등급(47~50 dB 이하)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R2(B type)의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52 dB로 나타났다. 이는 경량충격음에 대

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8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3등급(53 dB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나타났다. 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4등급(47~50 dB 이하)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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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C type)의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49 dB로 나타났다. 이는 경량충격음에 대

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8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3등급(53 dB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49 dB로 나타났다. 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4등급(47~50 dB 이하)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R4(D type)의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48 dB로 나타났다. 이는 경량충격음에 대

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8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2등급(48 dB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나타났다. 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4등급(47~50 dB 이하)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R5(E type)의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49 dB로 나타났다. 이는 경량충격음에 대

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8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3등급(53 dB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나타났다. 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치(5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4등급(47~50 dB 이하)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경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3등급, 평균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4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바닥구조에 대한 1/1 옥타브 밴드 주파수별 바닥충격음레벨을 살펴보면 [그림 

4.7]~[그림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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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바닥충격음레벨 측정 결과

측정지점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1 A Type
경량 - 63.3 55.0 53.9 50.9 43.4 50

중량 76.5 67.4 47.7 36.7 - - 50

R2 B Type
경량 - 62.2 55.5 55.6 53.5 48.1 52

중량 77.6 66.2 48.0 39.5 - - 50

R3 C Type
경량 - 60.9 56.6 52.6 50.4 45.4 49

중량 77.6 64.0 49.6 38.3 - - 49

R4 D Type
경량 - 61.6 54.2 49.7 49.3 43.5 48

중량 76.5 66.4 46.9 37.5 - - 50

R5 E Type
경량 - 62.9 55.8 50.3 50.1 44.8 49

중량 76.8 66.4 46.9 37.9 - - 50

경량 평균 50

중량 평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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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소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1 A Type

경량 - 63.3 55.0 53.9 50.9 43.4 50

중량 76.5 67.4 47.7 36.7 - - 50

[그림 4.7] R1(A type) 거실의 바닥충격음레벨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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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소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2 B Type

경량 - 62.2 55.5 55.6 53.5 48.1 52

중량 77.6 66.2 48.0 39.5 - - 50

[그림 4.8] R2(B type) 거실의 바닥충격음레벨 주파수 특성



- 32 -

측정장소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3 C Type

경량 - 60.9 56.6 52.6 50.4 45.4 49

중량 77.6 64.0 49.6 38.3 - - 49

[그림 4.9] R3(C type) 거실의 바닥충격음레벨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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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소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4 D Type

경량 - 61.6 54.2 49.7 49.3 43.5 48

중량 76.5 66.4 46.9 37.5 - - 50

[그림 4.10] R4(D type) 거실의 바닥충격음레벨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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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소 구분 63 125 250 500 1k 2k
역A특성

레벨

R5 E Type

경량 - 62.9 55.8 50.3 50.1 44.8 49

중량 76.8 66.4 46.9 37.9 - - 50

[그림 4.11] R5(E type) 거실의 바닥충격음레벨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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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 론

부산광역시 범내골역 이즈팰리스 바닥 충격음레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 A특성 경량 충격음 레벨은 48~52dB로 나타났다. 평균 경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 A특성 중량 충격음 레벨은 49~50dB로 나타났다. 평균 중량 충격음 레벨은 50 dB로 

4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닥충격음레벨 측정 결과

측정장소 경량 바닥충격음레벨 중량 바닥충격음레벨

R1 A Type 50 3급 50 4급

R2 B Type 52 3급 50 4급

R3 C Type 49 3급 49 4급

R4 D Type 48 2급 50 4급

R5 E Type 49 3급 50 4급

평균 50 3급 50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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